
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공개

  공개근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

  공개대상 : 제87회(2025.6.23.)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

  취업심사 결과 

  m 취업제한 심사(4건) : 취업가능(4건)

퇴직당시 취업(예정)
심사결과 결정사유

소속 직급 퇴직시기
기관
(직위)

시기

경상북도
지방기술

서기관
2022년 6월

㈜이가에이씨엠
건축사사무소

2024년 9월 취업가능
법 제17조제2항의 
밀접한 업무관련성 

없음

영천소방서 소방령 2023년 10월 ㈜휴엔텍 2024년 7월 취업가능
법 제17조제2항의 
밀접한 업무관련성 

없음

구미소방서 소방경 2024년 6월 청암기업(주) 2024년 10월 취업가능
법 제17조제2항의 
밀접한 업무관련성 

없음

고령소방서 소방령 2022년 12월 ㈜맥서브 2024년 9월 취업가능
법 제17조제2항의 
밀접한 업무관련성 

없음

 

※ 상기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, 실제 취업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】

구  분 주  요  내  용

취업제한
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

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
취업불승인

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

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

*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 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

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

취업가능
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

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
취업승인
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시

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

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

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결과 및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


